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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장기요양보호에대한인식에있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이들을 간병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 간 의견일치도(congruence; agreement;

consensus)를 분석하는 것이다. 노년기 치료 방침에

있어서노인환자가받게될장기요양보호의질적수준

은무엇보다노인환자당사자와수발자의원활한의사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쌍방간에가치관이나신념, 선호도등생각

이 비슷할 때 용이하게 되므로 노인 환자와 수발자 간

의견일치도가 높을수록, 즉 견해 차이가 적을수록, 서

로의마음을잘읽게되고따라서수발을주고 받을때

생겨 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좀더 바람직

한 수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전

제이다.

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노인환자의경우, 질병과증

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

운 상황이 되면,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수발자가 환자

를대신해환자가겪는신체적기능수행의어려움이나

통증 또는 삶의 질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생기게된다(family proxy assessments).1) 이

때수발자가제공하는대리응답의정확성(accuracy)과

신뢰성(dependability)은 환자가 받게 될 치료의 질과

접한관련을가지므로환자와수발자간원활한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일치도가 높은 대리응답을 이끌

어낼수있는의료환경이요구된다. 

수발자가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신뢰성에대해선행연구결과들은일관적이지

않다. 몇몇 연구는 말기암 환자의 의료 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고 환자와

가족수발자 간 의견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보고한

다.2) 반면, 환자의 삶의 질 측정(quality-of-life

assessments)을 위해환자와수발자에게동일한설문

지를주고응답하게한결과, 한연구는환자의응답내



용과 수발자의 응답내용이 신체적 기능장애

(functional dependency)나 증상고통(symptom

distress)에대해서는중간정도에서일치하는반면심

리적-사회적- 적인관심사에서는의견일치도가상대

적으로낮음을발견하 다.3,4) 환자와수발자간의견

일치도에대한연구는환자와수발자간의사소통의원

활함 정도를 가늠케 하고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

을 때 수발자가 환자를 대신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리응답을할수있는가하는가능성을타진하는데활

용되고있다. 

본연구는같이시간을가장많이보내는인간관계인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발자 간 의견일치도 분석

을통해장기요양보호에대한인식에있어의견이일치

하는지, 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장기요양보호

에대한인식에관하여쌍방간의견일치여부및의견

일치도정도를분석하기위한측정도구는다음과같다:

1) 장기요양보호에대한부담감; 2) 장기요양보호에대

한가치관; 그리고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이용의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가

치관이나 신념, 선호도 등이 치료과정에서 잘 반 될

수있도록정책적제언도함께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배경

2005년에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노인인구가차

지하는 비율은 9.3%에 달하 다.5)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수가증가하고이와함께노인부양의부담

을가족과사회가어떻게나누어야하는가가중요한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화이론(Cowgill & Holms,

1972)6)은가족내에서해결하 던자녀양육이나노인

부양등의전통적기능이국가·사회또는민간기업으

로전이할것을예측하 고, 실제노인부양에서가족부

양은약화되고있는반면시설에서거주하는노인의수

는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상태가악화되어의사표현

을제대로할수없는상황에처하게될때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 왔던 임종과정 및 임종 관련 간병 기능

을 병원이 대체하면서 병원에서 노인인구의 임종과정

및 임종도 늘어날 것이다. 임종과정을 거쳐 임종에 이

를때까지개인이스스로판단하고결정할능력이온전

히있기란쉽지않고, 예를들어말기암환자의경우의

사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누가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상태를 환자 당사자 만큼 대변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는환자가받게될치료에도 향을미칠뿐아니라삶

의질과도 접한관련을가진다. 우리나라의의료현장

에서는 가족이‘자동적’으로 환자를 대신해서 대리응

답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

은가족만큼환자를잘아는사람은없을거라는가정

하에이루어지지만실제로기대만큼가족이환자에대

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잘 반 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본인이 의사를 표

현할수없을때를대비하여대리인지정제도라는제도

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시

점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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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대리응답(proxy reporting; proxy
assessments) 및 환자와 수발자 간
의견일치도

환자가의사표현이어려운경우, 정확하고신뢰성있

는 대리응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에대해대리응답자가잘알아야하는데지나치게

의학적인 지식까지 알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발자

가환자를대신해서환자의상태를보고하는것에대한

타당성(validity)과 일관성(reliability)을 중심으로 진

행된기존연구들은일관적이지않은결과를보여준다.

환자가느끼는통증과수발자가대리응답한통증사이

에일치도를보여준연구8)가있는반면, 둘사이에괴

리감이 커서 수발자가 환자의 상태를 대신 보고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연구9,10,11)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발자 간

의사소통만족도를조사한한연구는노인환자의의사

소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상생활수행기

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부전실어증에대

한 위험(dysphagia risk), 이해력(ability of

comprehension)인반면, 수발자의의사소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은노인환자의성과수발자의부담

감으로보고한다. 즉의사소통만족도에 향을미치는

요인이노인환자와수발자사이에각각다르다는것은

둘사이에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을시사한다.12)

비록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족이나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삶의질에대해환자만큼정확하게파악하는것

은어렵다.13) 특히삶의질측정은주관적요소가강하

여환자와수발자의대리응답사이에일치도가낮음을

보여준다. 수발자가환자의삶의질을근접하게측정하

고있다는연구결과14,15,16)가있는반면, 수발자가가

장적절한대리응답자후보이지만동시에환자의상태

를있는그대로반 하는데있어서는유일한후보는아

니어야한다고주장하는연구결과도있다.17,18)

노인환자의신체적기능장애정도를측정할때도환



자와수발자간의견일치도는높지않다. 예를들어일

상생활수행기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수발자가 노인의 증

상에 대해 노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19,20) 정신적 안녕상태

(psychological well-being), 예를 들어, 우울증상

(depressive symptomology), 정신건강상태(mental

health status), 감정상태(emotional status)에 대해

서도신체적기능장애정도에대한평가만큼일관적이

진않지만수발자의평가가환자당사자의평가보다항

상더심각한것으로보고된다.21)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을위한자료는『2001년도노인장기요양보호서

비스 욕구조사』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파일이다. 동

자료에 관하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판된『장

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수발실태및복지욕구: 2001년

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22)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규모를파

악하고노인계층의인구학적특성과경제·사회·신체

적 특성 및 각 부문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

양보호정책개발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취지하에,

동자료는2001년 5월28일에서7월 10일에걸쳐기초

조사대상노인5,058명가운데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판정된 2,307명의 노인 중 2,286명을(조사완료율

99.1%) 대상으로하여수발실태와서비스욕구가조사

되었으며,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을수발하고있는가

족주수발자 1,147명중 1,011명을대상으로하여수발

부담및서비스욕구에대한조사를완료하 다.23) 대

표성을고려하여설계되고수집된자료라는점에서동

자료는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및수발자에게연구결과를확대적용할수있는자

료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기초

조사표를완료한5,058건,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조사

표를완료한 2,286건, 주수발자조사표를완료한 1,011

건을머지한1,011건이다. 

방법은 통계표를 통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

발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한다. 장기요양보호대상노

인과수발자간의견일치도여부분석을위해서는대응

표본 T-검정을, 의견일치도 정도 분석을 위해서는 카

파값(kappa-value)을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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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1)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부담감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 주수발자가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어느정도힘들다고생각하십니까?”

주수발자

-“귀하께서는 어르신을 수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

만큼부담을느끼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전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 별로 부담을 느

끼지않는다 2, 보통이다 3,  약간부담을느낀다 4,

매우부담을느낀다5 값을각각지정하 다. 

2)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가치관

a.연로한부모의경제적책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부모가나이가들어경제적으로어려

워지게되면부모의의식주관련생활비는어떻게마

련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주수발자

- “귀하께서는부모가나이가들어경제적으로어려워

지게되면부모의생활비는어떻게마련하는것이좋

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자녀가보살피는것이당연하다 1, 주로자녀가보살

피고자녀의힘이미치지않을때는국가·사회가보

살핀다2, 자녀와국가·사회가함께보살핀다3, 주

로 국가·사회가보살피고, 국가·사회의힘이미치

지않는곳을자녀가보살핀다4, 전적으로국가나사

회가보살펴야한다5, 기타6 값을각각지정하 다. 

b. 연로한부모의수발책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 부모가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될 때

누가보살펴주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주수발자

- “귀하께서는 부모가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누가보살펴주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자녀가보살피는것이당연하다 1, 주로자녀가보살

피고자녀의힘이미치지않을때는국가·사회가보

살핀다 2, 주로 국가·사회가 보살피고, 국가·사회

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자녀가 보살핀다 3, 전적

으로국가나사회가보살펴야한다4 값을각각지정

하 다. 

c. 부모건강악화시이상적인수발자녀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부모가건강이나빠져몸이부자유스

럽게 되셨을 때 어느 자녀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

고생각하십니까?”

주수발자

- “귀하께서는부모가건강이나빠져몸이부자유스럽

게 되셨을 때 어느 자녀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장남(며느리포함)이돌보는것이좋다 1, 장남이아

니더라도 아들이 돌보는 것이 좋다 2, 딸이 돌보는

것이 좋다 3, 아들, 딸 상관없이 자식들이 돌아가면

서돌보는것이좋다4, 아들, 딸상관없이재산을상

속받는자녀가돌보는것이좋다 5, 아들, 딸 상관없

이경제적으로가장여유가있는자녀가돌보는것이

좋다6,  아들, 딸상관없이부모와마음이맞는자녀

가돌보는것이좋다7, 기타8 값을각각지정하 다.

d. 희망거주형태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지금보다건강이나빠지면어떤거주

형태로살고싶으십니까?”

주수발자

- “귀하께서는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발하기가

어려워지면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을이용하실생각이있으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이용하지 않겠다 0,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1, 유료라

도이용하겠다2값을각각지정하 다.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주

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각각이용할의사가있

으십니까?”

주수발자

- “귀하께서는 앞으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각각이용할의사가있으

십니까?"

동일한질문에대해

- 이용하지 않겠다 0,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1, 유료라

도이용하겠다2 값을각각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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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평균연령은76.5세이고65세에서97세까지

의분포를보여준다. 대다수의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이 여성이고 사별, 이혼, 미혼의 비율이 기혼비율보다

높으며절반이상이자녀와동거하는것으로보고된다.

교육수준은낮은편이고일상생활수행기능점수합계는

응답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노인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어려운것으로추정된다. 자녀수는평균약4.6

명이고 대다수의 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거나

아주나쁘다고응답하 다.

<표 2>는 주수발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장기요양보

호대상노인을수발하는주수발자는평균연령이약 54

세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약 31%를 차지한

다. 여성이주를이루며대다수의주수발자는기혼상태

인것으로나타났다. 약 96%가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과동거하고있으며주수발자의약60%가자녀이고약

35%는배우자임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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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주수발자 간
의견일치 여부 분석

장기요양보호에대한부담감측정에서는두변수간

평균의차이를검정한결과수발의어려움에대해노인

이인지하고있는부담감평균값이수발자의평균값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수발자의부담과실제수발자가느끼는부담사이

에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가설은 p <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인은 수발자가 실제

로 느끼는 부담보다 더 많이 힘든 것으로 인지하고 있

음을시사한다.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가치관 측정에 있어서는 연로

연령

65-74
75-84
>=85
mean(SD)

성

여성

남성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미혼

가구형태

배우자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교육수준(년)

0

1-6

>=7

mean(SD)

일상생활수행기능점수합계

1-7

8-14

15-21

mean(SD)

비동거자녀수

0   

1-2

3-4

5-6

> 7

mean(SD)

주관적건강상태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mean(SD)

구분 백분율(%)

<표 1>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특성 (N = 1,011)

42.4%
41.0%
16.6%

76.5(7.39)

69.8%
30.2%

42.7%

57.3%

24.1%

59.6%

16.3%

66.8%

26.8%

6.4%

1.46(.84)

54.1%

36.0%

9.9%

8.97(3.49)

5.0%

19.7%

35.7%

30.6%

9.0%

4.60(1.94)

12.4%

10.1%

62.5%

4.05(1.11)

연령

12-44

45-64

65-74

>=75

mean(SD)
성

여성

남성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미혼

노인과동거여부

동거

비동거

노인과의관계

배우자

기혼자녀

기타

구분 백분율(%)

<표 2> 주수발자의 특성 (N = 1,011)

28.3%

40.4%

22.6%

8.7%

54.32(15.18)

74.1%

25.9%

83.4%

15.9%

96.0%

4.0%

35.1%

59.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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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노인과 주수발자 간 의견일치 여부

T값 유의수준

장기요양보호에대한부담감 부담감
노인

주수발자
3.36

3.02 

1.39

1.45
7.01 .000

장기요양보호에

대한가치관

경제적책임
노인

주수발자

1.84

1.94

1.21

1.16
-1.78 .076

수발책임
노인

주수발자

1.46

1.58

.81

.90
-2.74 .006

이상적인
수발자녀

노인

주수발자

2.79

3.52

2.15

2.31
-7.16 .000

희망거주형태
노인

주수발자

.18

.36

.42

.58
-7.48 .000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

가사서비스
노인

주수발자

.33

.34

.51

.57
-.43 .665

간병서비스
노인

주수발자

.51

.44

.58

.62
2.58 .010

주간보호
서비스

노인

주수발자

.36

.47

.54

.62
-4.21 .000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

주수발자

.29

.37

.52

.57
-3.27 .001

변수 표준편차평균

<표 4>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노인과 주수발자 간 의견일치 정도

카파값 유의수준

장기요양보호에대한부담감 수발의어려움인지여부 .19. 000

연로한부모의경제적책임 .13 .003

연로한부모의수발책임 .10 .000

부모건강악화시이상적수발자녀 .27 .000

부모건강악화시희망거주형태 .26 .000

가사서비스 .30 .000

간병서비스 .26 .000

주간보호서비스 .41 .000

단기보호서비스 .40 .000

장기요양보호에

대한가치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

변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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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orowitz et al. 앞의 .
25) Yip et al. 앞의 .

한부모의경제적책임에대해노인과수발자간의견에

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건강악화시수

발책임은평균값의차이를검정한결과노인과수발자

간통계적으로p < .01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 악화 시 이상적인 수발자녀 및

희망거주형태에 대해 노인과 수발자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이용의사측정에있어서는가사

서비스를제외한장기요양보호서비스이용의사에대해

서노인과수발자간의견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주수발자 간
의견일치 정도 분석

카파값이 .7 이상일때일치도가높은것으로간주하

는데해당변수의카파값은모두 .5 이하이므로장기요

양보호대상노인과수발자간의견일치도는통계적으로

유의한수준에서아주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V. 논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과수발자간장기요양보호에

대한인식에있어의견일치여부와의견일치정도를분

석한결과, 측정도구 9문항가운데 8문항에서노인환

자와수발자간의견일치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노

인환자와수발자쌍방간에견해차이가있는것으로결

론지을수있겠다. 장기요양보호에대한요양보호서비

스이용의사를측정하는문항가운데가사서비스이용

의사에대해서는노인환자와수발자두집단의평균값

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일치한다. 즉수발자가응답한부담감평균

값보다 노인 환자가 응답한 평균값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측정이나평가에있어서평가자가항상피평가자

보다는좀더동정적인경향을가지기때문에생기는현

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24) 기존의 연구들에서 평가

자인수발자가피평가자인노인환자의신체적거동불

편정도를 가늠하는 일상생활 수행기능이나 정신적 안

녕상태를 측정할 때 노인 환자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

평가하는것보다훨씬더심각하게평가하는것으로보

고된다.25)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연로한 부모

의 병적 수발책임과 부모 건강 악화 시 이상적인 수발

자녀에대한의견에서는노인환자의평균값이수발자

보다훨씬낮음을보여주는데이는노부모수발의무에

대한 가치관에서 노인 환자 쪽이 훨씬 더 전통적인 가

치관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사회의 개입보다는 가족

부양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적인가치관

은노인환자표본의평균연령과 접한관련을가지므

로연령이높을수록경제적책임에대해서는의견차이

가 극명하지 않은 반면, 병으로 인한 수발책임에 대해

서또한누가수발책임을져야하는가에대해선노인과

수발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차

후의희망거주형태를묻는시설이용의사에서도유의한

차이가있어노인은수발자보다시설이용을훨씬꺼리

는것으로나타났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이용의사에대한연구결과를요

약하면노인환자는간병서비스를더선호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서비스로 p < .05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수발자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노인 환자의 의



료적미충족욕구를충분히해결하고있지않음을시사

하고 있다.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

환자의 평균값보다 수발자의 평균값이 높아서 수발자

가 동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있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발자 간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의견일치도가 낮음

을보여주는데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도록도와주

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시급함을보여준다. 또한장

기요양보호관련특정질병이나그질병과수반되는여

러증상및통증에대해상세한정보를제공해주는교

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노인 환자와 수발자 모두

에게 미충족 욕구를 해결해 줄 것임을 시사한다. 장기

요양보호가필요한노인환자들은간병에있어서만큼

은외부로부터좀더전문적인서비스를원하는데장기

요양보호정책입안시이러한노인들의욕구를반 시

킨다면 서비스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면 가능한 지역사회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고 수발자의 경우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

스 이용을 노인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데 이는 이러한

서비스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수발로 인한 부담을 일시

적으로 경감시켜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수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그를 보살피고 있는 수발

자는한집에거주하면서많은시간을같이보내는인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

어 연구결과는 쌍방간 의견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수준에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수발자가느

끼는 부담에 대해 의견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다. 이러한통계적으로유의한의견차이는상대방의생

각을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수발자의 보고자로의 역할, 즉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대리응답을 통해 노인 환자의 치료의 질,

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정보제공에있어서부

정적요인으로평가된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노인환자가의사표현을하기

어려울 때 수발자가‘자동적’으로 대리응답하게 되는

우리나라의의료관행이과연환자당사자의상태를어

느정도정확하게신뢰성있게반 해주는가하는문제

에대해낙관적이지않음을추론할수있다. 이러한문

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환자가의식이있을때자신

의 바램이나 선호도를 가장 잘 반 해줄 수 있는 대리

응답자(대리인)를 직접 지정해 놓는 대리인지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호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 결정권, 자율권, 및통제력등을보호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

수발자가환자의상태를어느만큼근접하게반 하

는가에관한선행연구들에서는주로노인환자의신체

적 수행기능, 예를 들어 일상생활수행기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이나 정신적 안녕상태

(psychological well-being) 등을평가하는객관적지

표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한 자료의 부재로

부담감, 가치관,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이용의사등을통

70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1호(통권 제17호) : 2007년 6월



해평균값의차이를통해분석하 기때문에주관성을

모두배제했다고할수없는한계를가진다. 

다음연구를위해가족이나보호자가환자의건강상

태나 삶의 질에 대해 환자 자신이 느끼는 만큼 정확하

게대변할수있도록도와주는객관적지표개발이시급

하다. 아울러 환자와 수발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수발자에게제공되는특정질병관련통증에

관한교육프로그램(cancer pain education programs)

이 대리응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지판단하는연구도필요한것으로평가한다.

색인어 : 환자와 수발자 간 의견일치도, 대리응답의 정확

성 및 신뢰성, 삶의 질, 대리인지정제도

이미애 - 의견일치도 분석: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발자 간 장기요양보호 인식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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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Impaired Elders and
their Primary Family Caregivers: Problems in Family Proxy

Assessments

LEE Mee-Ae*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whether or to what extent there is agreement between

impaired elder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with respect to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opinions regarding long-term care. Three instruments were measured: 1) knowledge of the burdens

on caregivers; 2) attitudes toward parent care; and 3) opinions on future-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stud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and caregivers in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opinions regarding long-term care, indicating that family proxy

assessments might not reflect patients’ knowledge, attitudes, and opinions on long-term care.

Accordingly, the study provides support for the proposal of legalizing proxy appointments to raise

accuracy and dependability of family proxy assessments.

Keywords: Agreement between patient and caregiver, Family proxy assessments, Quality of life,

Symptom distres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